
투자위험등급 
3 등급(다소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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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17 년 1 월 12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7 년 1 월 13 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본점 및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 중 을 기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http://dart.fss.or.kr/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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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 
    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4 

요약정보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작성기준일 : 2017.01.12)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펀드코드:52606] 

투자위험등급 
3 등급(다소높은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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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한국 기업들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며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 

성장가능성 및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서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함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슈로더투자신탁운용㈜ (02-3783-0500, www.schroders.co.kr) 

모집(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2 조좌 

효력발생일 2017 년 1 월 13 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S C-CP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 판매시스템 퇴직연금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1.0%이내(선취) 3년미만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후취)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운용 등 운용보수: 0.75, 신탁보수: 0.04, 일반사무관리보수: 0.02 

판매 1.0 0.32 0.7 

기타 0.0026 0.0 0.0 

총보수ㆍ비용 1.8126 1.13 1.51 

합성 

총보수ㆍ비용 
1.8126 1.13 1.51 

※주석사항 

주 1)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2) 판매ㆍ운용 보수 등의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사유 발생시에 부과됩니다. 

※ 위에 기재된 종류(클래스)는 대표적인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 

기준가격 산정 방법 
(순자산총액:직전일의 자산총액-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http://www.kofia.or.kr/
http://www.schro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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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Bottom-up)

접근방식으로 저평가
종목 발굴

우수한 기업에 집중
투자

엄격한 밸류에이션 툴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을
이용한 초과수익 달성

장기투자의 기본인
당사 자체 리서치 강조

지속 가능한 초과수익

기준가격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http://www.schroders.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

회(http://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매입 방법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경과 후) : 제 2(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경과 

후) : 제 2(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4)영업일 지급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한국 기업들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서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 

성장가능성 및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및 투자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① 대형주에 편중 된 포트폴리오 탈피   

▪ KOSPI 상위 25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 KOSPI의 60% 이상 차지 

▪ 국내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가 상위 25개 ~ 50개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 

▪ 슈로더는 폭 넓은 섹터 및 종목 군을 활용하여 주주친화적 지배구조 종목, 고성장 잠재종목 및

재무구조 우량종목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래의 블루칩이 될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 

발굴 강화 

②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투자 프로세스 

▪ 글로벌 주식운용 프레임 공유 

▪ 단계별 섹터 및 종목 분석 능력 제공 및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모든 주식의 등급화로            

우량 투자가능종목 선별 

▪ 펀더멘털분석 및 현장중심의 기업방문을 통해 시가총액으로부터 독립적인 투자비중 결정 

③ 엄격한 위험관리 

▪ 슈로더 고유의 위험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투자목표 달성위한 엄격한 위험관리 실행 

▪ 트래킹 에러, 종목 수, 주식투자비중 제한, 유동성 및 변동성 지표 등 활용 

* 참조 지수: KOSPI 
※ 상기 참조지수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자산내 유동성 등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프로세스> 

http://www.schroders.co.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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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주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6.12.31 현재)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윤희경 1974 책임운용역 1 2억 
이태하 1981 부책임운용역 1 2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6.01.01 

~16.12.31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1.01 

~13.12.31 

12.01.01 

~12.12.31 

펀드 1.01  3.89  -10.54  4.63  7.11  

참조지수 3.32  2.39  -4.76  0.72  9.38  

주1) 참조지수: KOSPI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
으며,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서 국내금
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
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
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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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측정을 통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은 전체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판매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 관리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 재무정보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

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

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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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52606 

A AQ970 

F AQ971 

I AQ972 

V(변액보험) BL252 

W B0712 

S AP373 

S-P BL253 

C-P BL254 

C-Pe BL255 

C-CP(퇴직연금) B063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

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2조좌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

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 절차 및 방법: 특이 사항 없음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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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5260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5. 11.24 최초 설정 

2008. 10.27 약관 변경(투자 한도 변경) 

2009. 5.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슈로더 코리아 알파 주식형 투자신탁-자(A)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2010. 4. 13 투자설명서 변경(운용전문인력 변경) 

2010. 5. 3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판매보수 인하) 

2010. 7. 21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12. 6. 8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선취판매수수료 변경 등) 

2014. 3. 25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종류형 변경 및 S종류 추가) 

2015. 3. 12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종류 W, C-CP(퇴직연금) 추가) 

2015. 6. 19 운용전문인력변경 (김상철, 도호찬  윤희경, 이태하) 

2016. 3. 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16. 7. 2. 펀드 위험등급 분류 체계 개편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5등급 

체계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변동성 기준 6등급 체계) 및 

펀드 위험등급 변경(1등급 => 3등급) 

2016. 8. 1. 국내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펀드 판매·환매 기준시점 변경 (15시

=>15시30분) 

2017. 1. 13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적용, 종류 V(변액보험) 

및 S-P, C-P, C-Pe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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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26 층  

(대표전화: 02-3783-05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6.12.31 현재)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 기준) 

윤희경 1974 
책임 

운용역 
1 2억 

- 한미캐피탈 NPL sales in HK and FX 
management ('00.3~'01.5) 

- 파로스캐피탈 PE 
리서치('03.5~'04.4) 

- 마이다스에셋 FoF 운용('04.4~'05.3) 
- 신영증권 리서치('05.4~'07.4) 
- 슈로더투신 리서치('07.5~) 
- 뉴욕주립대 경제학 학사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년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기준) 

이태하 1981 
부책임 
운용역 

1 2억 
- 대우증권 리서치('07.1~'10.7) 
- 슈로더투신('10.08~)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상기 운용현황은 2015년 6월 19일 기준으로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책임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지정될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운용자산 규모에서 당해 집합투자기구 수치를 제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상철 2010.07.21~2015.06.19 

윤희경 2015.06.19~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11 

도호찬 
주1)

2012.08.01~
 
2015.06.19 

이태하 2015.06.19~
 

주1) (팀)공동 운용되는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공시기준 변경(기업공시서식 개정)일인 2012년8월1일자로 부책임운용인력 운

용개시일을 기재하였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최초설정일 가 입 자 격 

A 2002.02.25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I 미설정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의 법인고객 

F 2016.04.21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100억 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 원 이상의 법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V(변액보험) 미설정 자본시장법제251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W 미설정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S 2014.04.2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함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S-P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가입한 고객에 한함 

C-P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함 

C-Pe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C-CP(퇴직연금)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주1)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상기 투자신탁 종류별 설정여부는 2017 년 1 월 XX 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1)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

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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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① 투자대상 

이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 지분증권에 

투자함으로서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며,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 성장가능성 

및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②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한국 주식 중 주식시장에서의 시가비중에 따른 투자비중보다는 개별기업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가능성 및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 위주로 투자합니다. 경기분석과 

주식시장의 순환국면에 따라 시장 수익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운용방식을 

적용합니다.  

③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

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유의사항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슈로더 브릭스 증권자A(주식)

슈로더 브릭스 증권자A-1(주식)

슈로더 브릭스 증권자E(주식)

슈로더 브릭스 증권자E-1(주식)

슈로더 브릭스 연금 증권자E(주식)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자A(주식)

슈로더 유로 증권자A(주식)

슈로더 유로 연금 증권자(주식)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자A(주식)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연금 증권자(주식)

슈로더 코리아 증권모(채권)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자E(주식)

슈로더 유로 증권모(주식)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자A(주식)

슈로더 글로벌 배당프리미엄 증권모(주식-재)
슈로더 글로벌 배당프리미엄 증권자(주식-재)

슈로더 월지급 글로벌 배당프리미엄 증권자(주식-재)

슈로더 브릭스 증권모(주식)

슈로더 코리아 증권자E(채권)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모(주식)

슈로더 유로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자E(채권혼합)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자A(주식)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밸런스드 증권자A(주식혼합)

슈로더 브릭스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자E(채권혼합)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모(주식)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자E(채권혼합)

슈로더 차이나 퇴직연금 밸런스드 증권자E(채권혼합)

슈로더 다이나믹 아시아 증권모(주식)

슈로더 선진국 중소형주 증권모(주식-재)
슈로더 선진국 중소형주 증권자H(주식-재)

슈로더 선진국 중소형주 증권자UH(주식-재)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밸런스드 증권모(주식혼합)

슈로더 라틴아메리카 증권모(주식)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A(주식)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B(주식)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모(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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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에 게

시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신탁계약서 및 등록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

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모투자신탁 90% 이상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는 등의 사유로 상기 

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3)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내지 2)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 

7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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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2)채권 3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5)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다만, 

상장지수집합증권

에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과 법 

제 234 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이와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6)투자증권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7)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순자산 총액의 

10% 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4)에 상응하는 주식 및 채권에 

연계된 것 

8)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9)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3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4) 및 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기
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4) 및 9)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나. 투자 제한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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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

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

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우를 말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2011년2월3일까지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최초설정일로부

터 1 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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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

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 개월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

터 1 개월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 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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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Bottom-up)

접근방식으로 저평가
종목 발굴

우수한 기업에 집중
투자

엄격한 밸류에이션 툴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을
이용한 초과수익 달성

장기투자의 기본인
당사 자체 리서치 강조

지속 가능한 초과수익

(1)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은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에 따른 투자비중보다는 개별기업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가능성 및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위주로 투자하며, 이에 

따라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비중이 시장평균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성장주 중심 또는 가치주 중심 등과 같이 한 가지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순환 국면별로 초과수익 달성에 적합한 운용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지 운용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투자자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분석과 

주식시장의 순환국면에 따라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운용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투자방침 

 

  ① 운용 프로세스 (모투자신탁 기준) 

 

② 펀드 운용상의 특징 

 

A. 대형주에 편중 된 포트폴리오 탈피   

√ 슈로더는 폭 넓은 섹터 및 종목 군을 활용하여 주주친화적 지배구조 종목, 고성장 잠재종목 

및 재무구조 우량종목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래의 블루칩이 될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 발굴 강화 

          

B.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투자 프로세스 

     √ 글로벌 주식운용 프레임 공유 

     √ 단계별 섹터 및 종목 분석 능력 제공 및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모든 주식의 등급화로 

우량 투자가능종목 선별 

     √ 펀더멘털분석 및 현장중심의 기업방문을 통해 시가총액으로부터 독립적인 투자비중 결정 

 

C. 엄격한 위험관리 

     √ 슈로더 고유의 위험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투자목표 달성위한 엄격한 위험관리 실행 

     √ 트래킹 에러, 종목 수, 주식투자비중 제한, 유동성 및 변동성 지표 등 활용 

③ 참조지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조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 지수의 등장 및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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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조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의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지수: KOSPI 

(한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증권선물거래소가 시가총액식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원화표시로 발표합니다.) 

다만, 위 참조지수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자산내 유동성 등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주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

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

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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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주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권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환매하지 
않더라도 채권투자의 경우 발행자 신용상태의 변화 및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화하여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재산은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

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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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조기 환매시 
이익금 재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은 결산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원본투자금액과 함께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합투자규약 규정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시 환매수수료 산정대상이 되는 손익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환매시 투자신탁의 수익률 하락으로 평가금액이 원본액에 미달하더라도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익 산정에서 제외되어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유가증권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측정을 통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

위험 등급은 전체 6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

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펀드 명칭 
위험등급 

산정기준 

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투자위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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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명칭 
위험등급 

산정기준 

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투자위험 

등급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변동성 10.94% 3 

주1)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위험등급은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

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수반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은 위험등급 산정시 고

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는 판매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

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판매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채택한 위험등급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등급 1 2 3 4 5 6 (저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주2)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자산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미경과 펀드) 
 

등급 신규 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6)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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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가입자격: 제한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제 1 영업일(D) 제 2 영업일(D+1) 제 3 영업일(D+2)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매입시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경과후 매입시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이후 개정본 포함)(“미투자회사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후 개정본 

포함)(“미증권법”)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한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증권은 미증권법, 해당주의 주법 및 기타 증권법률에 의해서만 모집되거나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미국인은 미증권법에 의한 Regulation S의 

Rule 902 또는 1986년 미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이후 개정본 

포함)(“미내국세법”)에서 정의된 자를 의미하며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증권법에 의한 Regulation S의 Rule 902는 미국인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며, 

개인이외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i) 미국 또는 그 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조합, (ii) (가) 수탁자가 

전문수탁자이고 미국인이 아닌 공동 수탁자가 신탁자산에 관하여 단독 혹은 공동투자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의 수익자(또한 신탁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자(settlor))가 미국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미국인인 신탁 또는 (나) 법원이 신탁에 대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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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의 실질적 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 신탁, (iii) (가) 모든 소득원으로부터의 국제적 소득에 

대해서 미국조세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나) 미국인이 아닌 재산의 집행인이나 관리인이 재산의 자산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유된 투자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 외국법률의 지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인이 집행인이거나 관리인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미국인”이란 표현은 (가) 그 관계인(participants)이 

미국인이 아닌 이유로 그 운영자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포한 규칙 제4부의 일정 요건으로부터 

면제가 되는 상품 풀(commodity pool)에 미국인의 투자를 조장할 목적으로 형성되었거나 혹은 (나) 

미증권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주식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 미국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다만, 

자연인, 재산 또는 신탁이 아닌 “인정된 투자자”(미증권법의 Rule 501 (a)에서 정의된 것을 말함)가 

설립하고 소유한 경우는 제외함) 소극적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상품 풀(commodity pool), 

투자회사 또는 기타 유사조직)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지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금융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미내국세법에 정하는 미국인이란 (i) 미국 시민이나 

거주인, (ii) 미국 또는 이의 지방단체 법상 조직된 조합 또는 동 법상 조직된 것으로서 미연방소득세법상 

조합으로 취급되는 기타 사업체, (iii) 미국 또는 이의 지방단체 법상 설립된 것으로서 미연방소득세법상 

법인으로 취득되는 법인이나 기타 사업체, (iv) 자금원과 상관없이 그 소득에 대해 미연방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재산권(estate), (v) (a) 미국 법원이 경영에 대해 주요 감독권을 행사하는 곳으로서 1인 이상의 

미국인이 거의 모든 경영권을 가지는 신탁 또는 (b) 1996년 8월 20일 현재 존속하는 신탁으로서 미국인의 

지위를 적법이 선택한 신탁을 의미합니다.  

 

(6)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 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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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별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지급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지급 

 

구분 제 1 영업일 제 2 영업일(D+1) 제 3 영업일(D+2) 제 4 영업일(D+3)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환매대금 

이전 환매시   적용일    지급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환매대금 

-경과후 환매시     적용일  지급일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없음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대금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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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

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 및 수수료ㆍ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종류간 기준가격이 상

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

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http://www.kofia.or.kr/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26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채무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상장주식 외화표시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 증권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외화표시비상장주식 계산시에 알 수 있는 해외장외시장의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로 평가, 다만, 최근일 최종 거래 시가가 형성되지 않거나 최종거래시가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 평가기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 공통 적용)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동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어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 가입자격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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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선취 판매수수료 부과) 
납입금액의 1%이내

(선취) 

 
 

없음 

I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의 법인고객 

없음 

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100억 
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 원 이상의 법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V 
(변액보험) 

자본시장법제251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함 

주1)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후취)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가입한 고객에 한함 

없음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에 한함 

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C-C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부과기준 S:3년미만 환매시 환매시 

주1) 종류A의 선취판매수수료율, 종류S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된 수수료율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

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ㆍ

비용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ㆍ비용포함) 

증권 거래 

비용 

집합

투자

기구 

종류

별 

부과

A 0.7500 1.0000 0.0400 0.0200 0.0026 1.8126 1.8126 0.2368 

I 0.7500 0.3000 0.0400 0.0200 0.0000 1.1100 1.1100 0.0000 

F 0.7500 0.0500 0.0400 0.0200 0.0015 0.8615 0.8615 0.1907 

V(변액 0.7500 0.0400 0.0400 0.0200 0.0000 0.8500 0.85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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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연간,

%) 

보험) 

W 0.7500 0.0000 0.0400 0.0200 0.0000 0.8100 0.8100 0.0000 

S 0.7500 0.3200 0.0400 0.0200 0.0000 1.1300 1.1300 0.2346 

S-P 0.7500 0.2560 0.0400 0.0200 0.0000 1.0660 1.0660 0.0000 

C-P 0.7500 0.9500 0.0400 0.0200 0.0000 1.7600 1.7600 0.0000 

C-Pe 0.7500 0.4750 0.0400 0.0200 0.0000 1.2850 1.2850 0.0000 

C-CP 
(퇴직 
연금) 

0.7500 0.7000 0.0400 0.0200 0.0000 1.5100 1.5100 0.0000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

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

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않은 종류형 수익증권의 기타비

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직전 회계연도: 2015.11.24 ~ 2016.11.23]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5.11.24 ~ 2016.11.23]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

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

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

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

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

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위: 천원) 

 종류형 구분 1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284  666  1,072  2,203  

F 88 276 479 1,066 

I 113 354 614 1,357 

V(변액보험) 87 272 473 1,052 

W 83 260 451 1,005 

S 116 361 625 1,380 

S-P 109 341 591 1,306 

C-P 180 559 962 2,087 

C-Pe 132 410 709 1,558 

C-CP(퇴직연금) 155 481 829 1,812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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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S 의 경우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

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

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또는) 법 제240조제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4월 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

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

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

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

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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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종류 C-CP(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가능합니다.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31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S-P,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 

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 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간 700 만원 이내에서 연금계좌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2014 년 01 월 01 일 이후부터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일 현재의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해당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70%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
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함]의 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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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1기( 2015.11.24 - 2016.11.23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0기( 2014.11.24 - 2015.11.23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9기( 2013.11.24 - 2014.11.23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 법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 2016.11.23 ) ( 2015.11.23 ) ( 2014.11.23 ) 

운용자산 13,668,163,997  1,478,046,128  2,252,184,626  

  증권 13,651,141,124  1,474,173,644  2,210,448,87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7,022,873  3,872,484  41,735,75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6,769,847  6,615,247  10,708,216  

자산총계 13,704,933,844  1,484,661,375  2,262,892,84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156  720  1,870  

부채총계 3,156  720  1,870  

원본 14,981,767,040  1,592,876,176  2,454,954,548  

수익조정금 436,029,429  -16,240,825  17,028,259  

이익잉여금 -1,712,865,781  -91,974,696  -209,091,835  

자본총계 13,704,930,688  1,484,660,655  2,262,890,972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 2015.11.24 - 2016.11.23 ) ( 2014.11.24 - 2015.11.23 ) ( 2013.11.24 - 2014.11.23 ) 

운용수익 -695,046,744  32,644,107  -209,091,835  

  이자수익 1,572,435  1,618,355  2,459,390  

  배당수익 0  0  0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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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평가차익(손) -696,619,179  31,025,752  -211,551,22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695,046,744  32,644,107  -209,091,835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7,022,873 3,872,484 41,735,756

17,022,873 3,872,484 41,735,756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77,460,000 44,900,000 125,510,000

    1. 콜론 177,460,000 44,900,000 125,51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3,473,681,124 1,429,273,644 2,084,938,87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3,473,681,124 1,429,273,644 2,084,938,870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6,769,847 6,615,247 10,708,21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9,085 7,258 74,293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36,750,762 6,607,989 10,633,923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13,704,933,844 1,484,661,375 2,262,892,842

0 0 0

    1. 옵션매도

3,156 720 1,870

    3. 해지미지급금

3,156 720 1,87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3,156 720 1,870

    1. 원  본 14,981,767,040 1,592,876,176 2,454,954,548

-1,276,836,352 -108,215,521 -192,063,576

     (발행좌수 당기: 14,981,767,040 좌 이익잉여금 -1,712,865,781 -91,974,696 -209,091,835

               전기: 1,592,876,176 좌 수익조정금 436,029,429 -16,240,825 17,028,259

             전전기: 2,454,954,548 좌)

     (기준가격 당기: 914.77 원

               전기: 932.06 원

             전전기:  921.76 원)

13,704,930,688 1,484,660,655 2,262,890,972

13,704,933,844 1,484,661,375 2,262,892,842

과           목
제11기(2016.11.23) 제10기(2015.11.23)

금           액 금           액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자                   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 지분증권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자    산     총    계

자                  본

    4. 수수료미지급금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기 타 부 채

부                   채

운 용 부 채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자    본     총    계

    3. 이월잉여금

제9기(2014.11.23)

금           액

부 채 와   자 본 총 계

부   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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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572,435 1,618,355 2,459,390

    1. 이 자 수 익 1,572,435 1,618,355 2,459,390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5,834,996 39,500,691 45,900,236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5,834,996 39,500,691 45,900,23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22,454,175 8,474,939 257,451,461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716,925,094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31,031 19,947 24,547

    8. 기타거래손실 5,498,050 8,454,992 257,426,914

운   용   비   용 0 0 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695,046,744 32,644,107 -209,091,83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46392842 0.020493813 -0.085171367

제9기(2013.11.24-2014.11.23)
과  목

제11기(2015.11.24-2016.11.23) 제10기(2014.11.24-2015.11.23)

금    액 금    액 금    액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코리아알파증권자투자신탁A(주식)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5.11.24 - 2016.11.23 16 15 149 144 16 15 150 137

2014.11.24 - 2015.11.23 25 23 0 0 9 8 16 15

2013.11.24 - 2014.11.23 0 0 47 45 22 22 25 23

기간

금액금액금액 금액

기간초 잔고 기간말 잔고
회계기간 중

설정(발행) 환매

 

코리아알파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F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5.11.24 - 2016.11.23 0 0 114 114 0 0 114 107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코리아알파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S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5.11.24 - 2016.11.23 0 0 1 1 1 1 0 0

2014.11.24 - 2015.11.23 0 0 0 0 0 0 0 0

2013.11.24 - 2014.11.23 0 0 0 0 0 0 0 0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코리아알파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A [단위:억좌, 억원]

좌수 좌수 좌수 좌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15.11.24 - 2016.11.23 16 15 32 30 15 14 34 29

2014.11.24 - 2015.11.23 25 23 0 0 9 8 16 15

2013.11.24 - 2014.11.23 53 53 6 6 34 33 25 23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금액 금액 금액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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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6.01.01 

~16.12.31 

15.01.01 

~16.12.31 

14.01.01 

~16.12.31 

12.01.01 

~16.12.31 

05.11.24 

~16.12.31 

펀드 1.01  2.44  -2.08  1.02  3.66  

참조지수 3.32  2.85  0.25  2.11  4.21  

주1) 참조지수: KOSPI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단위: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6.01.01 
~16.12.31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1.01 
~13.12.31 

12.01.01 
~12.12.31 

펀드 1.01  3.89  -10.54  4.63  7.11  

참조지수 3.32  2.39  -4.76  0.72  9.38  

주1) 참조지수: KOSPI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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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당해 투자신탁 

(2015.11.23 현재 / 단위: 억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예

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135  0  0  0  0  0  2  0  137  

(0.0) (0.0) (0.0) (98.31) (0.0) (0.0) (0.0) (0.0) (0.0) (1.42) (0.27) (100.0) 

합계 
0  0  0  135  0  0  0  0  0  2  0  137  

(0.0) (0.0) (0.0) (98.31) (0.0) (0.0) (0.0) (0.0) (0.0) (1.42) (0.27) (1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016.11.23 현재 / 단위: 억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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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128  0  0  0  0  0  0  0  0  10  0  138  

(92.76) (0.0) (0.0) (0.0) (0.0) (0.0) (0.0) (0.0) (0.0) (6.9) (0.3) (100.0) 

합계 

128  0  0  0  0  0  0  0  0  10  0  138  

(92.76) (0.0) (0.0) (0.0) (0.0) (0.0) (0.0) (0.0) (0.0) (6.9) (0.3) (1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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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26층 

(02-3783-0500, www.schroders.co.kr) 

회사 연혁 

1994.05 슈로더투자신탁 서울사무소 개설  

2001.05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100 억원) 

2001.07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증권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2001.09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증권투자신탁운용업 개시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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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5.12.31 ‘14.12.31 항    목 15.12.31 14.12.31 

유동자산 300 297 영업수익 267 272 

고정자산 27 28 영업비용 231 228 

자산총계 327 325 영업이익 36 44 

유동부채 52 45 영업외수익 0 0 

고정부채 1 1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53 46 경상이익 36 44 

자본금 100 100 특별이익     

이익잉여금 174 179 특별손실     

자본조정     법인세 8 10 

자본총계 274 279 당기순이익 28 34 

 

라. 운용자산 규모 (2016.12.31 현재 / 억좌)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8,201 3 400 1,965 0 0 0 0 0 20,568 

* 상기 운용자산규모는 순자산 총액 및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일임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다동 39 (02-3455-2515) 

회 사 연 혁  등 

( 홈 페 이 지  참 조 )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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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A.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및 신탁계약서상에 명시된 신탁업자의 

업무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C.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 홈 페 이 지  참 조 )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02-3215-1400)  

회 사 연 혁 등 

( 홈 페 이 지  참 조 ) 
www.koreaap.com www.bo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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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합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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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법시행령제217조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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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증권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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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2015.1.1.시행)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3)과 (4)에 해당되는 투자신탁에 대해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 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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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 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 

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제 247 조제 5 항에 정해진 사항 

 그 밖에 법시행령제 270 조제 2 항에 정해진 사항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자산보관ㆍ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보관ㆍ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슈로더 코리아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A(주식) 

 

46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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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해야 합니다.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거래 비용의 유리성 

-매매체결의 신속성, 정확성과 효율성 

-리서치, 시장정보 제공능력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과 경영 현황 등 발생 가능한 크레딧리스크 관리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직접적인 현금 등 지급 

바.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③선정방법  

운용역,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연관된 담당자들이 매 

분기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 선정 결과는 분기 중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며, 분기말 리뷰를 거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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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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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

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

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

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

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

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수익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

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

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

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

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

증서를 말합니다. 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

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

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

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

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

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

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

게 됩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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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신탁계약서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

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

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

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

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

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

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

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